
청렴韓 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안내

1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92(2020.2.10. , "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

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")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(경계 발령, '20.1.27)에 따라

우리 부에서는 '동일상병-동일처방 '의 경우, 기존 수급자에게 처방전 없이 요양비

지급청구를 허용하는 등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를

시행하였습니다.

※ 특례 인정 기준은 2020년 2월 10일 청구분부터 적용

3.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(심각 → 경계, '23.6.1. )이 시행될 예정으로, 위기

단계 '경계 '조정에 따라 [붙임]과 같이 '23.7.1.부터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조치를

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단계 하향시 조정계획(안) >

- 특례 기간(‘20.2.10.~’23.5.31.)에 해제 유예기간('23.6.1.~'23.6.30.)을 포함하여 건강보
험공단이 직권 등록한 처방전의 처방 기간이 도래 또는 도과한 후부터 요양비 청구 서류에
처방전을 첨부하도록 함 [변경사항: 처방전 미첨부 → 첨부]

- 복막관류액의 최대 처방 기간은 90일로 환원함 [변경사항: 180→90일]

붙임.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계획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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